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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지법심포지엄 소개
 개요
 논의 동향 (2008~2016)

2. 2015 극지법심포지엄 주요 내용
 극지의 과학과 법
 제3극지(Third Pole)의 거버넌스
 그린란드 독립추진과 이누잇 보호

3. 숨은 이슈
 사전주의 원칙
 환경난민 문제



 아이슬란드 Akureyri 대학교의 Polar Law Institute가 2008년부터매년
개최하는국제극지법학술행사

 남북극에관한국제법, 국내법, 거버넌스에관한다양한이슈를다룸

 처음에는북극권유럽국가연구자중심이었으나, 최근미국과한∙중∙일의
참가로범세계적학술모임으로발전

Polar Law Symposium…?

 Akureyri 대학의 Polar Law 석사과정
개설과함께설립(2008)

 Polar Law Symposium 개최, 극지법
교육과정지원, Yearbook 간행, 융합
연구개발, 국제협력등이목적

Polar Law Institute…?



2008
심포지엄

2009
심포지엄

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및야생동식물보호

자연자원, 북극곰, 생명자원탐사등

지속가능한개발과인권

 북극의지속가능한개발, 원주민인권및거버넌스

극지의관할권이슈

 극지해역의관할권, 대륙붕, 북극권의국가적이익 vs 공동의이익

새로운운송항로의북극해영향

 북극항로, 북극항행의관할권문제, 북극이사회와북극항로

효과적인환경거버넌스

남북극의보호지역, CCAMLR의어업규제, 고래잡이규제

자원의탐사(exploration)와개발(exploitation)
극지해양과 UNCLOS 대륙붕, 북극광물자원, 아이슬란드재생에너지

극지와인권

그린란드자치정부, Faroes 제도, Chukotka 원주민



2010
심포지엄

북극지역의교육권

법정(의무) 교육제도, 소규모사회의인권및민주주의교육

인권에대한다각적접근

환경손상의건강할권리침해, 경제위기와인권, 인간존엄성

환경과개발

북극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 자연의일부가될권리, 원주민의환경권

Good governance & Self-governance
Nunavik의자립, 북극땅의거버넌스, 북극의거버넌스와원주민

땅과자원에대한권리

원주민의재산권, Finnmark 법과국제법

남극과인권

인류공동의유산과미래세대의권리, 남극: 북극거버넌스에대한교훈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Polar Organization, 현존하는국제기준, UN인권위의사례



2011
심포지엄

주권(sovereignty), 북극그리고해양법

헌법의발전

자연자원

원주민의권리

기후와환경

남극

안보정책및안전이슈

북극이사회

2012
심포지엄

극지와국제법의발전

헌법 :  자연자원, 원주민인권에관한각국가의헌법상의무

북극환경과자원 : 고래와물개보호및관리

유럽연합과북극 : EU정책과북극(적용), EU와북극의기후변화

북극의운항규제 : 폴라코드
극지역의국제거버넌스 :  국제기구, 북극이사회, 남극관광규제

국제법-국내법상원주민 : 이누잇, 사미족, 러시아, 캐나다



2014
심포지엄

2013
심포지엄

극지에대한아시아의이해관계

ICJ 고래분쟁사건

극지원주민(native peoples)
북극이사회와유럽연합

남북극가상의미래

남극법과북극법

남극영유권문제

극지의보존과보호

북극이사회와북극거버넌스

북극의자원관리

북극의군사적활동

북극항행, 운송, 민간투자에관한법제도

극지와인권법

극지와해양법

극지와환경법



2015
심포지엄

2016
심포지엄

극지에서의과학과법

 과학과법의관계, 북극과학협력증진협정(초안)

극지법의기본문제

북극의위험과안보

북극권국가의국내입법현안

환경과에너지정의(Justice)
자원거버넌스

극지에서의국제환경법이슈

원주민의권리

극지에서의비국가주체에관한규범

분쟁해결의새로운방법

북극의비무장화

북극이사회와남극조약체제의진화

극지에서의 UN 및기타국제기구의역할



극지법
IL+DL

거버넌스
조약체제

인권

기후변화
생태계

UNCLOS
해사법

과학과법

안보
분쟁해결

자연자원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24%

20%

14%
13%

7%
7%

5%
4%

3%
1%

1%
1%

환경(기후변화) 81

거버넌스 67

인권 46

자연자원 45

조약 24

해양(경계획정) 24

해사(항행) 17

영토(관할권) 14

개발 9

분쟁해결 5

안보 5

경제(통상) 4

주제별극지법연구동향



과학과 법의 상호관계

과학법

과학연구지원 or 규제근거

법의제∙개정견인 & 사실의입증

인류공통
현안

• 기후변화 & 환경보호
• 원주민전통지식보호



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조치를 연기할 수 없다. (리우선언 원칙15)

• 세대간형평
• 자연자원의지속적이용
• 자연자원의공평한이용
• 개발과환경의통합

지속가능한개발

• 과학적불확실성

• 입증책임전환

사전주의

• 과거환경책임의현재화

• 공동책임의달성을위한
책임차별화

차별적공동책임

환경보호를 위한,
검증되지 아니한,
과학연구∙실험은?

문제 제기



국제 북극 과학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초안)

 개요 : 북극이사회과학협력TF 초안작성및논의중

 주요내용

 당사국(북극이사회 8개국) 간과학협력

 공동과학연구(프로젝트, 프로그램) 과제발굴및수행

 연구데이터(자료, 샘플) 교환및접근개방

 연구인프라및시설에대한접근개방

 전통지식및 (북극)지역지식의보호

 인력교육협력및북극과학자∙전문가교류

 비당사국과의협력

 본협정에기여할수있는비가입국과협력도모가능

 비북극∙비가입국가및국제기구에도움제공가능



The 1st Pole

Antarctica
The 2nd Pole

Arctic
The 3rd Pole

Himalaya

고고도또는고위도의극한(extreme) 지역

기후변화로인한해빙(解氷) 문제

원주민또는소수민족의인권문제

활동인원의수색및구조문제

자원및물관리문제

극지를둘러싼관할권문제

유
사
점

40년내히말라야발물부족재앙(chosun.com 2009.12.07) 



히말라야 거버넌스의 과제 : 영토분쟁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목적: 정치∙군사 문제를제외한경제∙사회∙문화∙과학∙환경 등의상호발전모색
- 회원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부탄, 아프가니스탄
- 옵서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ved=0ahUKEwjgj7jE18zJAhVG2KYKHS62D4MQjRwIBw&url=http://m.blog.daum.net/kyc3339/5706&bvm=bv.109332125,d.dGY&psig=AFQjCNGkQqy5nLlfG-uHb2iZUmbAMfzpPA&ust=1449677684526125


그린란드 이누잇은 원주민?

 Kallallit Nunaat가그린란드최초원주민, Inuit 정착후사라져..

 원주민의법적정의 : 확립된정의없어..

 1989년국제노동기구협약 169호

 2007년원주민권리에관한국제연합선언

 이미문명화∙현대화된그린란드인도보호대상원주민인가?

 이누잇은원주민에해당하지않으나,

 덴마크정부가 이들을원주민으로인정하고, 1989년협약에따른

권리인정



그린란드가 독립을 원한다면?

 법적지위는민족자결(self-determination)의주체

 민족자결주체시민의권리보호 vs. 북극이사회원주민보호

 국가성립요건을갖추었는가? 

 영토, 국민, 정부(주권) 

 Home Rule Act 및 Self-Government Act로그린란드자치권확보

 그러나, 외교권과국방권은제외!

 국가승인요건을갖추었는가?

 영토, 국민, 정부(주권) + 국제법준수의지및능력

 경제적자립가능성의문



국제법상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상주 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난민지위협약 제1조)

 경제적 난민? NO.     환경난민? NO.     오로지 정치적 난민.

 만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는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이러한 무력한 국가를 ‘특정 사회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제2, 제3의 투발루 가능성?
 히말라야 해빙의 재앙?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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